
21. 11. 1. 오후 4:16 전자결재 - KiwoomAM Office

gw.kiwoomam.com/app/approval/document/39454/popup/print 1/1

(150-886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키움파이낸스스퀘어 15층
대표전화: 02-789-0300 / 대표팩스: 02-780-0443 / www.kiwoomam.com

문서번호 리테일 제 2021년 - 259호

발   신 키움투자자산운용 마케팅본부장

수   신 수신처 참고

참   조 수익증권 관련 담당 부서장 

제   목 소규모펀드 공시 (2021년 10월)  

1. 귀 행(사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 

2. "자본시장법 시행령 제 93조 제 3항 제 4호 및 제 5호"에 근거한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하여  "금융투자회사의

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 8호 및 제 11호 서식에 따라 소규모펀드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

"자본시장법 제 89조 제 2항"에 따른 방법으로 수시공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- 다 음 –

 

 

 

  1. 소규모펀드 수시공시 발생월: 2021년 10월

  

  2. 소규모펀드 공시사항

     추가 모집이 가능한 공모집합투가기구가 아래 각호의 하나의 해당되는 경우, 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

     자본시장법 제 192조 1항에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금융감독원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

     발생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른 공시사항 (소규모펀드 이행실적 및 계획 등)  

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류  시행형 제 93조 제 3항의 제 4호 및 제 5호

 제 4호(소규모펀드 1년  공시) 설정(설립)이후 1년이 되는날 원본액 50억 미만 경우

 제 5호(소규모펀드 1개월  공시) 설정(설립)이후 1년이 경과하고 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 50억 미만인 경우

 

  3. 공시대상 소규모펀드: ※ 첨부파일 참조

 

  4. 소규모펀드 공시방법: 자본시장법 제 89조 제 2항 참조

     ※ 다만, 금융투자업규정 제 4-67조의  2(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시공시 방법)에 따라 소규모펀드 공시사항이 발생하는

        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음.

수신처: 대구은행, 하나은행, 미래에셋증권, 교보증권, KB증권, 한국투자증권, 한화투자증권, 하나금융투자, DB금융투자, 우리은행,

유안타증권, 신한은행, NH투자증권, 경남은행, 현대차증권, 전북은행, 수협은행, 광주은행, 키움증권, 한국포스증권

키움투자자산운용주식회사 
마케팅본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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